
일러두기☞

본 연구는 년 월 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연구 제안을 받아1. , 2017 8 ( )

협의회내 미래포럼 기에서 작성하여 제출함2 .

향후 년 동안의 년 년 그룹홈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2. 5 (2017 ~ 2022 )

적으로 작성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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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1960 ‘ ’, 1970 ‘ ’,
‘ ’, 1980 ‘ ’, ‘ ’, 1990
‘ ’ ‘ ’

.1)
고2004 , 2005

고 1 192,000 .
2004 104 , 2017 2-3

고280,000 . 510 2,758
고 .2)

< >3)

연도 내용

년1963

한국 마을 설립 마을은 대규모 양육시설과는 다른 형태의 시설이지만SOS . SOS ,

소숙사를 두고 이모라고 불리는 양육자가 각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

으로 큰 울타리 안에 소숙사들이 밀집된 형태로 마을 속에 명패도 없이 각기,

독립적으로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동

생활가정과는 성격이 같다고 볼 수는 없음.

년1978~1979

예수그리스도의집과 데레사의집이 설립 집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였지만 현.

재의 시각으로 보면 소규모 양육시설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기능에 있어,

서도 나환자 자녀인 미감아들의 사회적응과 진출을 위한 기능을 위주로 하고

있어 공동생활가정과는 약간 다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음.

년1986

광명에 나눔의 집 설립 작은 임대아파트 두 동을 임대하여 시작된 공동생활.

가정 형태의 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그 기능에 있어, Halfway House

를 표방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중간 거처역할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

므로 장기보호가정형태의 공동생활가정이라고는 하기 어려움 나눔의 집은 이.

후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음.

년 년1987 ~1994

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첫 시발은

년에 설립된 은총의집을 들 수 있음 서울 보문동에서 시작한 은총의집은1987 .

마을 속에서 가정집에 명패 없이 기거하며 아동 명 선에서 어른 두 명이 함, 7

께 생활하고 아동이 많아지면 시설을 확장하지 않고 분가를 통해 작은 가정,

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시작한 첫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할 수 있음.

이후 년에 요셉의집이 이웃에 남매의 집으로 설립 년 은행골우리집1988 . 1993 ,

년 들꽃피는 마을 등이 설립되었음1994 .

년1997 공동생활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함.

년2004
아동복지법개정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 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으로 아동( 52 )

복지시설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음.

년2005
공동생활가정을 신고시설로 전환시키고 원의 인 인건비와 시설 당1,281,000 1

월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함192,000 .

년2007 시설 당 인 인건비를 지원하기 시작함2 .

년2011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종사자 자격강화 시설규모나 운영관련 지침 강화 됨, .

1) , , ( , 2000), 23-26.『 』
2) , 2017 ( ) (2017), 1.「 」
3) , ( , , 2015), 20.『 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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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

규모 소규모 중간소규모에 가까움( ) 중대규모

보호형식 가정형 보호체계 중간가정형에 가까움( ) 시설형 보호체계

개방성 낮음 중간개방성 높은편임( ) 높음

보호의 전문성 낮음 중간 전문성 높은 편임( ) 높음

4) , 2017 (2017), 1.「 」
5) , ( , 2015), 181~182.『 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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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) , (2017), 111~112.『 』

2014 2008 2005

118 44.7 62 45.9 54 60.0
48 18.2 12 8.9 19 21.1
60 22.7 26 19.3 9 10
20 7.6 15 11.1 0 0
16 6.1 17 12.6 0 0
2 .8 3 2.2 8 8.9

264 100.0 135 100.0 90 100.0
78 29.7 33 24.4 15 17.4

/ 47 17.9 33 24.4 32 37.2
60 22.8 19 14.1 15 17.4
38 14.4 10 7.4 9 10.5



- 8 -

10 ,
1

.
. 2018 8 6

.14)
.

고 고 고,
.

. ‘ ’
고 . ,

. .

.
,

? ( LH) . LH
,

고 고. ,
고 .

고. LH⓵
고 고,

고.
고.

고 .

13) , ( , 2014),『 』
17.

14) , (2017), 116. “ (『 』
24 2 ); ’12.8.5 .

고, (’12.8.5)
’18. 8. 6 .”

24 9.1 8 5.9 6 7.0
19 6.1 30 22.2 0 0
0 0 2 1.5 9 10.5

265 100 135 100.0 86 100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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